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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동성명]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미흡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m 내부통제기준의‘마련’의무만 있고,‘준수’의무는 없다는 행정법원의 궤변

m 현행 법령을 “기준 마련”과 “기준 운영”으로 임의 구분하여 의무범위 축소

m “실효적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을 기준 마련 의무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m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작동 의무를 중시하는 외국 법리와도 부합하지 않아  

m 이익에 눈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한 경영진, 엄벌은커녕 면죄부 발급

m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 정착시키기 위해 당연히 항소해야

1.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이하 “재판

부”)는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등이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20구합57615, 이하 “이번 판결”)」에서 금융회사 및 대표이사 등

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규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있으

나, ‘준수’할 의무는 없다는 궤변을 앞세워 영업성과 확대에만 눈이 

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손태승 전 행장의 손을 들어 주었

다.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현행 법령의 전체적인 취지

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금융회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한 것

일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기준을 앞서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모두 실효적 

작동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준법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조해 온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개탄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판결을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솜

방망이 제재의 빌미로 삼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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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준법경영 관행의 정착을 위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

2.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금융감독원에게 제재 권한이 적절하게 위임되었

다는 점과 손 전 행장이 우리은행의 최고 경영자로서 감독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과연 ‘금융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적법한 제재 사유가 존재하는가’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사 지배구조법 <별표> 제25호는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법 제34조

와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

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에 규정된 “내

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가 무엇이고, 우리은행과 손 전 행장이 “그 

의무를 이행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3.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제3

항에서는 이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 <그림 1> 참조)

<그림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문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
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
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제24조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동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은 물론이고, 제3항이 위임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또 다른 하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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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은 동법 시행령 

제19조이고, 이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고시는 「금융회사 지

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와 해당 조문이 인용하는 <별표 2>와 <별표 

3>이다. 이 구조를 간단히 도시하면 아래 <그림 2>과 같다.

<그림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의 위임 구조

<법률>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 의무
제3항: 세부 사항 및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대통령령>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사항 열거
제2항: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
제3항: 내부통제 전담조직 마련 의무
제3항: 그 외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 고시인 감독규정에 위임

<금융위 고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기준 설정 및 운용 관련 <별표 2> 준수 의무
제2항: 내부통제기준 세부사항은 <별표 3> 준수 의무
제3항: 내부통제 효율적 수행위해 전담조직 지원의무
제5항: 대표이사의 실태 점검 및 이사회 보고 의무
제7항: 내부통제위원회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열거

5. <그림 2>에 간략히 제시된 하위 규정의 취지는 분명하다. 임직원이 준수

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시행

령 제19조 제1항), 대표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준수 현황을 감독하고(제2항),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한 전담조직

을 설치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제3항)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시행령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감독규정 제11조에서는 감독기준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별표 2>로 규정하고(제1항),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세부 기준을 <별표 3>으로 규정하고(제2항), 기타 시행령이 규정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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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지원 조직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 및 그와 관련된 여러 

하위 규정의 취지는 전체적으로 미국등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효

적으로 작동하는 준법감시제도(effective compliance program)’를 실질적

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제24조 제1항의 ‘기준 마련 의

무’의 본질적 의미 역시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준법감시제도의 구축 

의무’라고 이해해야 한다. 

6.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현행 법령의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당

하게 축소·왜곡하는 잘못을 범했다. 

   첫째, 재판부는 ‘제24조의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를 ‘제24조 제1항에 규

정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 

   둘째, 재판부는 그 후 <그림 2>에 도시된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하여 법령

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임의로 “기준 마련”과 관련된 규정 및 

“기준 운영”과 관련된 규정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재판부는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구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기준 운영’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할 수 없

고, 오직 ‘기준 마련’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만 제재가 

가능하다는 궤변을 만들어 냈다. 

   넷째,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 2>의 내용은 내부통제기준의 ‘마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운영’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대표 | 김경율

 ❏ 문의 | 010-3060-1917  | econdemos21@protonmail.com 
 ❏ https://econdemos21.com | blog.naver.com/econdemos21  

정의로운 경제·투명한 시장·공정한 정책 https://econdemos21.com5

   바로 여기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있으나 ‘준수’할 의무

는 없다는 재판부의 궤변이 탄생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궤변에 기반

하여 손 전 행장등에 대해 5개 중 1개의 사유만을 제재 근거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면죄부를 발급하였다. 

7.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도입된 내부통제기준 조항은 미국에서 운영 

중인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준법감시 프로그램 (effective compliance 

program)」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당초에는 이 제

도가 금융기관의 모범규준(best practice) 형태로 도입되었다가 금융사 지

배구조법이 입법되면서 비로소 금융회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령상의 

의무 조항으로 강화된 것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내부통제기준을 

그럴듯하게 마련하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일 재판부의 판결 내용처

럼 ‘기준 마련’ 의무만 강제하고, ‘기준 운영’ 또는 ‘기준 준수’ 

의무는 강제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

8.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대한 보편적 이해와 크게 동

떨어진 편협한 것임은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미국 연방양형기준(US Sentencing Guidelines) 제8장에는 실효적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기본적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그림 3> 참조) 이에 따르면 

실효적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범죄행위를 예

방하고 탐지하기 위해 응분의 노력(due diligence)을 다하여야 한다.’ 

(§8B2.1.(a)) 그런데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는 그런 ‘응분의 노

력’을 구성하는 7가지 최소 요건 중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8B2.1.(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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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국 연방양형기준에 나타난 실효적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의미

실효적 준법감시 프로그램에서 특히 회사의 최고 경영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최고 경영진은 회사가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탐지하기 

위한 응분의 노력을 다하고, 윤리적 행동과 준법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고위 경영진이 범죄 행위

에 연루되거나, 이를 묵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이를 외면한 경우, 미국 연

방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데 실

패했다’고 간주한다. (§8B2.1.(f)(3)(B), <그림 4> 참조)

<그림 4> 고위 경영진의 역할과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실패 간주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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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실효적 준법감시 프로그램이란 내부통제기준 그 자체가 번드르르한 

말의 성찬으로 마련되었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효적으

로 작동’해야 하고, 그 판단은 개별 사례에서 경영진과 위법행위간의 

상호 관련성이 얼마나 긴밀한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9. 실효적 준법감시 프로그램이 단순히 화석화된 ‘기준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구체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미국의 투자자문사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의 관련 조문

을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그림 5> 참조) 

<그림 5> 미국 투자자문사법상 감독자 책임의 면책 요건(15 U.S. § 80b–3(e)(6))
(전항 생략)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no person shall be deemed to have failed 
reasonably to supervise any person, if—
(A) there have been established procedures, and a system for applying such 
procedures, which w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prevent and detect, 
insofar as practicable, any such violation by such other person, and
(B) such person has reasonably discharged the duties and obligations 
incumbent upon him by reason of such procedures and system without 
reasonable cause to believe that such procedures and system were not being 
complied with.

위 조항을 보면, 하위 직급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상위 감독자는 감독자 

책임(supervisor’s liability)를 부담하는 데 금융사고에서 이 감독자 책임

을 면하기 위해서는 ①금융회사 내부에 합리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운영되

고 있고, ②본인은 그 제도가 요구하는 책임을 다했고, ③이 제도가 준수

되지 않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했어야 한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실효적 준법감시 프로그램

에서 합리적인 내부통제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의 요

소일 뿐이고, 실제로 금융회사 또는 감독자가 준법감시 의무를 이행했는

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행위와 준법감시제도의 실제 운영 실

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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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상적으로는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지만,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근본적 무지를 드러냈다.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은행

의 경영진들이 영업성과 지상주의에 눈이 멀어 적극적으로 부실상품 판

매를 독려했다는 점은 사실로 인정되었다. 이처럼 경영진이 고위험 금융

상품의 판매를 직원들에게 독려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은 증

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은행은 경영진의 성과지상주의에서 파생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소비자 보호 구제 절차를 마련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그러

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가 상세하게 적시했듯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과 절차조차 위반하기 일쑤였다. 결론적으로 우리은행과 손 

전 행장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11.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부당하게 축소 해석함으로써 

준법감시 제도 자체를 실질적으로 형해화하고 금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굳어질 경우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만 장황하게 마련해 놓은 채, 운영시 이를 준

수하지 않아도 감독당국이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반드시 항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시민사회는 

금융감독원이 이번 판결을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의 빌미로 삼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즉시 항소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의 정착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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